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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10월 1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박선우 (044-201-1791), 서기관 강승규(1794)/제공일: 10월 16일(총 4매)

농식품부, 태풍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농약대·대파대 지원단가 실거래가의 100%로 인상, 총 1,410억원 지원 -

《 주 요 내 용 》

◈ 8∼9월 3차례 태풍으로 농작물 124천ha(쓰러짐·침수 74, 낙과 13, 벼

흑백수 37), 한우 14마리·돼지 22백여 마리 폐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146,081호)에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1,410억원지원,

농업용 배수로 등 공공시설 복구비 46억원 투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9월 3차례

연속된 태풍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이후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으로 인한 농작물(124천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6,081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410억원

(국고 791, 지방비 619)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 가축폐사 : 한우 14마리, 돼지 2,230마리, 가금류 13천마리 등

- 쓰러짐·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벼·콩 등은 ha당 74만 원,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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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 대파대 단가 기준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

-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 농업용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46억원

(국고 24, 지방비 22)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 적용 】

이번 태풍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지난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 최근 5년간인상항목수: (‘16) 13항목→ (’17) 20 → (‘18) 35 → (’19) 21 → (‘20) 123

* 복구비 평균 현실화율 : (‘16) 실거래가의60%→(’17) 66→(‘18) 72→(’19) 73→(‘20) 83

❍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였고,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 주요항목별 인상수준 >

◈ 농약대 : 일반작물 59만원/ha(실거래가의 80%) → 74(100), 채소류 192(80%) →
240(100), 과수류 199(80%) → 249(100)

◈ 대파대 : 일반작물 304만원/ha(실거래가의 80%) → 380(100), 과채류 707(80%) →
884(100), 사과 1,239(43%) → 1,437(50)

◈ 시설복구비 : 지주시설 120만원/10a(70%)→ 172(100), 단동참외하우스 570(31%) → 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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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융지원 】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

(2,568호 217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

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14,01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86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고정 1.5% 또는 6개월 변동 0.89%, 상환기간 1년(추가로 과수 3년, 그 외 1년 연장 가능)

❍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향후 계획 】

농식품부는 10.15일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결정

하였으며, 해당 지차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12.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원예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9. 28일부터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벼, 밭작물 등 수확기에 손해평가가 진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일제 손해조사를 마치고 11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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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규모 

피해규모

❍ (피해 현황) 8∼9월 3차례 태풍으로 농작물 124천ha가 침수·쓰러짐·

낙과, 한우 14두·돼지 2,230두 등이 폐사하는 피해 발생

- 충청·호남 중심으로 벼 등 농작물 침수(17천ha)·쓰러짐(57천ha),
영·호남 중심으로 낙과(13천ha) 등 주산지에 피해가 집중

(단위 : ha, 마리)

구 분
농작물 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시설물 가축
계 침수 낙과 쓰러짐 벼흑백수

계 123,930 16,780 12,812 57,113 37,225 190 189 한우 14, 돼지 2,230,
가금 13천

제8호태풍바비 8,902 805 623 2,004 5,470 5 12 돼지 70, 오리 2천

제9호태풍마이삭
및제10호하이선 115,028 15,975 12,189 55,109 31,755 185 177 한우 14, 돼지 1,530,

가금 11천

지원규모

❍ (재해복구비) 사유시설 복구비는 피해규모*에 따라 행안부 또는

농식품부,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국고는 농식품부가 지원
    * 시·군·구 재정지수에 따라 피해액이 일정규모(18∼42억원) 이상인 경우 행안부 지원,

그 미만이면서 농작물 피해면적 50ha, 시설물 피해액 3억원 이상인 경우 농식품부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주체
사유시설 복구비* 공공시설 복구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1,410 791 619 46 24 22

제8호 태풍 바비 농식품부 101 66 35 - - -

제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

행 안 부

농식품부 1,309 725 584 46 24 22

   

❍ (농축산경영자금) 旣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감면(1.5%→0%)·상환연기

(1〜2년) 및 신규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단위 : 호, 억원)

구 분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신규)

농가수 소계 30〜49%(1년) 50%이상(2년) 농가수 지원금액

제8호,9호,10호태풍 2,568 217 212 5 14,019 866

* 지원규모: 1회경영비/ 금리: 고정(1.5%) 또는변동금리(0.89%, 6개월) / 기간: 1년(과수 3년, 기타 1년연장가능)


